
▮ 세로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세로골목 학습자들께 안내드립니다.

1.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5명이상 모인 학습공동체에 강사가 지원됩니다.

2. 수강료는 무료이나, 준비물 및 강의교재 등은 학습자 부담 원칙입니다.

3. 세로골목 학습은 2015년 5월~8월 운영되며, 최대 강의 횟수는 12회입니다.

4. 동일한 학습공동체는 1강좌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5. 한 강좌에 학습공동체의 사정으로 2회 이상 휴강하게 되면 다음 번 세로골목 학습 

  신청이 제한됩니다. 강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6. 학습자께서는 교수자에 대한 예의로 골목지기 강사님을 대해 주시고, 모니터요원 및 

블로그 기자단 취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로골목 골목지기 강사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골목지기는 2015년 평생교육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강의 A-Z까지」 수료자이며, 강의 

활동 전에 구비서류(이력서/범죄확인서 둥) 미제출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활동이 가능합니다.

2. 골목지기의 활동 기간은 2015년 5월~7월까지이며, 강사료는 1회, 2시간 3만원을 기준

으로 하며, 한 학기에 강사 1인이 최대 2강좌까지 강의하실 수 있습니다. 

3. 강좌별 최대 강의 횟수는 12회이며 일부는 재능기부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1인당 지급되는 강사료 최대 30만원입니다.

4. 강사로서 기본적인 매너와 소양을 갖추며, 강의시간 ․ 강의내용 ․ 강사의 기본 매너를 

준수하여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주세요~

5. 학습자는 강사와의 직계가족은 제한되니 이 점 꼭 지켜주세요!

6. 세로골목 학습의 교육계획서는 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lll.sdm.go.kr)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7. 강의 후 세로골목 학습 관련 사진을 2장 이상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 주세요!

8. 강좌 진행 시 필요에 의해 실외에서 수업을 할 경우 타지역(서대문구 외)은 총 수업 

일수의 1/2를 넘길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계획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9. 모니터링 실시나 블로그 기자단의 취재는 세로골목을 홍보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 강좌에 2회 이상 민원이 발생되거나 2회 이상 강사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강을 실시

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요가, 라인댄스, 실버놀이 활력 등 신체활동이 주가 되는 강좌의 경우 하루에 강의 

시간을 1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2시간 수업을 1회 강의로 인정합니다. 

    하루에 동일한 학습공동체 대상으로는 2시간이하만 강의가능합니다.

1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무료과정 안내를 학습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사는 강사료에 준한 일정액의 세금

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는 서대문구청에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